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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 수출입 운임 및 기타비용 대한 증치세 부과 시행 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귀사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적기,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財稅(재세) [2013] 37호> 공포에 따라, 2013년 8월
1일 중국 전지역 입출항하는 모선부터 해운운임 및 기타부대비용에 대해서 
“증치세 6%+ 증치세 부가세” 가 부과 수취 시행 예정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항목 : 증치세 부과   

 시행대상 : 중국 수출/수입 화물 운임 및 기타 비용 

 시행일자 : 2013년 8월1일 중국 입.출항 부터   
 세 율 : 증치세 6% + 증치세 부가세       

    4. 감사합니다. 


